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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(제24조 관련)

부 정 행 위 포상금액

1.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 위탁 또는 인정받은 훈련과정마다

100만원2. 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

1호에 따른 행위

3.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행위

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

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 또는 지

원·융자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의

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. 다만,

그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상한액

은 3,000만원으로 한다.

4. 법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

제2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

행위

5.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행위

훈련과정마다 50만원
6. 법 제19조제2항제5호 및 제24조제2항제

5호에 따른 행위

7. 법 제24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행위

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공한

경제적 이익등의 100분의 30에 해당

하는 금액. 다만, 그 하한액은 1만원

으로 하고 상한액은 3,000만원으로 한

다.

※ 이 법에 따른 신고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,000만원으로 한다.


